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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Issue of This Month·어린이 손상

서 론

2006년에 전국 4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되어

아동학대로판정된사례는 5,202건이며이중신체

학대는1,827건으로35%를차지한다(1). 외국의자료에의

하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손상 환자 가운데 1.3~15%

가학대에의한것으로추정된다(2). 우리나라의경우아동

학대사례중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율은30.7%에불과하

며, 의료인에의한신고는매우드문실정이다. 실제로학대

사실을 모른 채 손상에 대한 처치만 시행하는 경우도 많은

데, 외국의연구에의하면학대로인하여머리손상을입은

31%의 유소아가 처음에 잘못 진단되었다고 한다(3).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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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발견하는 것은 계속될지도 모르는 더 심한 손상을

예방하기위해서도중요하다. 학대아동은추가적인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50%에 달하며, 처음 내원시에 발견하지

못하면사망의위험도10%나된다고한다(4). 

이미아동학대에대한의사의역할과책임에대해서는대

한의사협회지에 특집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5, 6), 아동학

대의 정의, 현황, 원인, 증후 및 후유증, 의사에 의한 평가,

학대사실 확인, 신고의무, 응급조치사항, 아동보호서비스,

예방및치료에대한내용을담은“의사들을위한아동학대

예방및치료지침서”도발간된바있다(7). 그러나이번호

에 어린이 손상을 특집으로 다루게 된 것을 계기로 아동학

대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어린이의 신체적 학대에 의한

손상을발견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학대와관련된병

력, 임상양상, 진찰소견, 여러검사소견들에초점을맞추

어살펴보고자한다.

문 진

병력을채취할때에는어떻게손상을입게되었는지에대

한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한 다음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진행해야한다. 아동이말을할수있으면먼저아동에게질

문하도록한다. 보통은부모와아동을함께면담하지만, 학

대가 의심되면 부모의 양해를 얻어 아동을 따로 면담하는

것이좋다. 대부분의부모는이를허락하는데, 부모의허락

여부도 의무기록에 기록하도록 한다. 아동의 단독 면담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학대에 대한“적신호”로 간주될 수 있

다. 해당환아에대한과거력을알아볼필요가있다. 입원한

적이있는지, 응급실을방문한적이있는지, 학대로추정가

능한질환이나사고들이있었는지등을확인해본다.  

학대를의심할수있는병력상의단서는다음과같다.

1) 보호자에 의한 병력이 환아의 손상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예; 소파에서떨어졌다는환아가두개골, 대퇴골

등의골절이있을때)(8) 

2) 애매하거나구체적이지않은병력

3) 병력이 계속 바뀌는 경우 또는 보호자에 따라 병력이

상충되는경우(예; 화상을입은환아의병력이세면대/

욕조, 엄마/누나로엇갈리는경우)(8) 

4) 형제의행동에의한것이라고하는손상: 이는사실일

수도, 뒤집어씌운것일수도있지만형제의경쟁심, 감

독의소홀, 가정폭력과연관될수있다(8).

5) 병력이제공되지않는경우(예; 어떻게된건지모르겠

는데다리가갑자기부러졌어요.)

6) 아동의발달과정에맞지않는병력(예; 4개월환아가

뜨거운욕조에들어가화상을입은경우)

7) 믿기어려운병력(예; 다리가부어서온환아의보호자

가벌레가물었다고진술했는데방사선사진상대퇴골

의골절이관찰됨)

아동을평가할때는부모의행동과가족들간의상호관계

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행동이나 상호작

용이관찰되면아동학대에관한의심을높일수있다. 

1) 거칠고난폭하며논쟁적이다.

2) 부모 간에 또는 부모와 아동 간에 감정적 상호작용이

없고냉담하다.

3) 손상의 정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다(과도한 걱정

이나전혀무관심한경우).

4) 병원에 늦게 내원한다(학대의 40%는 손상을 입은 다

음날, 30%는 4일후까지내원)(9).

5) 부모의 부분적 고백(그렇게 세게 안 때렸는데) 또는

솔직한 시인. 이런 고백은 가끔 볼 수 있으며 부모의

학대가 문제이며 도움을 필요로 함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보여준다.

신체 검진

환아의 전체적 외관에 대한 평가에는 계절에 적당한지,

깨끗한지 등의 복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진찰은 가능

하면옷을모두벗기고시행되어야한다. 상지와몸통을진

찰할 때는 하의를 입은 채로 하고 사타구니와 하지를 진찰

할 때는 상의를 입고 진찰하는 것처럼 부위 별로 진찰하는

것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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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출혈, 생식기손상, 방임의징후(영양부족이나위생불

량)와함께특징적인피부병변, 종창이나변형, 압통, 팔다리

를움직이지않으려고하는등의소견을찾아보도록한다. 

아동학대를의심할수있는소견들은다음과같다.

1) 병력과일치하지않는손상: 이 항목은너무강조되지

않아야한다.

2) 다양한 시기의 치유 경과를 보이는 다발성 손상 또는

여러형태의손상이동반된경우(멍, 화상, 골절등) 

3) 학대에특징적인손상(예; 담뱃불화상)

4) 제대로 돌보지 않은 흔적(더럽고 부적당한 옷차림)은

학대를 의심하게 하지만 방임 또는 가난과 더욱 연관

되며이런흔적없이도학대가일어날수있다.  

5) 특히 통증을 동반하는 진찰이나 성기나 항문에 대한

진찰에과도하게순종하거나나이에비해너무어른스

럽거나수동적이고우울해하거나과잉행동을보이는

등행동이이상한경우(7). 

임상 양상

여기에서기술한손상들은학대아동에서흔히관찰되는

임상 양상들이지만, 이들 소견이 항상 학대를 의미하는 것

은아니므로주의해야한다. 

1.  안면손상

구강을 포함한 안면 손상은 신체적 학대 사례의 절반 정

도를차지한다(9). 막걸음마를배우는시기에는사고로넘

어져 입술이나 입술소대(frenulum)를 다칠 수 있지만, 걷

지못하는아이의경우에는구타또는강제급식등에의한

학대의 징후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안면 손상에는 다

음과같은것들이있다.

1) 끓는물이나부식성물질에의한화상(10)

2) 반복되는외상으로인한치아골절또는변색

3) 상악, 하악등안면골의골절

4) 재갈로인한입주변의멍이나반흔

5) 구타에의한안구주위의멍

6) 기저골골절을시사하는너구리눈징후, 배틀징후(귀

뒤쪽의멍), 고막뒤의혈액

7) 귓바퀴 혈종, 고막 천공, 이소골 불연속, 뇌척수액 이

루와같은귀의외상(11)

8) 직접적외상또는강제이물삽입에의한비중격의편

위나천공, 콧구멍사이의손상(11)

9) 머리를잡아당겨생긴외상성탈모(9): 두피의진균감

염에서볼수있는인설(scale) 등의염증소견없이머

리카락뭉치가빠지거나부러져있는경우, 두피에멍

이나모상건막하(subgaleal) 혈종이관찰될수있다.

2.  타박상

타박상은 학대 아동에서 가장 흔한 손상 형태이다(13).

고의적인 타박상과 비의도적 손상을 구별하기는 때때로 어

렵다. 그러나멍의위치나길이가손상의성격에대한단서

가될수있다(14). 비의도적손상은주로이마, 사지, 몸통

의 전면과 같은 뼈의 돌출부에서 발생된다(15). 반면 엉덩

이, 등, 몸통, 성기, 허벅지안쪽, 뺨, 귓불, 목등의멍은학

대를 시사한다. 이와 같은 소견은 아동학대로 인한 타박상

의양상에대한23개의연구를체계적으로고찰하여얻어진

것이다(16). 고의적 타박상을 구별하는 몇 가지 추가적인

단서들은다음과같다.

1)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비의도적으로 멍

이드는경우는1% 이내로드물다. 

2) 군집을 이루는 여러 개의 멍은 고의적인 손상에 합당

하다.

3) 도구모양의멍은고의적손상을시사한다. 

미국소아과학회의 아동학대 및 방임위원회는 아동학대

를 시사하는 특정 피부 손상을 기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17).

1) 우연하지않은손상

2) 손상의양상이외상의기전에부합하는경우(예; 손바

닥모양의멍) 

3) 손상의 양상이 환경과의 자연스런 상호작용이 아니라

도구를고의적으로사용한것에합당한경우



특 집Diagnostic Evaluation of Physical Abuse in Children

대한의사협회지 237

4) 손상의병력이환아의발달정도와손상의종류및정

도와일치하지않는경우(18). 

또한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것 이상 또는 24시간

이상지속되는모든고의적손상을“중대한외상”으로정의

하였다(17). 

고의적타박상은특징적으로해당상처를유발시킨도구

의형태를띠게된다(19). 예를들면:

1) 환아의뺨이나목, 팔, 몸통, 엉덩이, 귓바퀴에손바닥

이나 손가락 자국이 있다면 그 원인은 손바닥으로 때

리거나꼬집거나움켜쥐거나흔든것이다.

2) 벨트자국은보통길고넓은띠모양의멍을만들며 끝

부분은 버클에 의해 말굽 모양을 띠거나 뾰족한 삽입

부에의해찔린상처를만들수있다.

3) 환아가두겹으로된철사나끈, 전선으로맞으면고리

모양의자국이남게된다.

4) 엉덩이에길다란멍이나점상출혈이보이면맞은상처

일가능성이있다. 맞은부위와정상부위사이의전단

력에의해혈관손상이생긴다(19). 

5) 마찬가지로 귓바퀴의 멍이나 점상출혈도 맞아서 귀가

머리와압박되어생길수있다(19). 

6) 묶인 흔적이나 끈 모양의 화상은 목, 손목, 발목에서

볼 수 있으며 재갈을 물린 흔적은 입 주위에서 볼 수

있다.

3.  물린상처

물린 자국은 신체 학대나 성 학대와 연관되었을 수 있다

(20, 21). 원형 또는 타원형 멍 또는 찰과상으로 나타난다.

중심부는 깨끗하거나 가해자의 흡인력에 의해 점상출혈을

동반할수있다. 사람에게물린상처는얕은반면동물에의

해물린상처는깊게찔리거나베인양상으로나타난다(20).

어른에게물린상처와소아에게물린상처는어른의치아

형태와위턱의송곳니사이의거리가2.5~3cm 정도인것으

로 구별할 수 있다(10, 20). 송곳니에 의한 자국이 가장 크

고깊은상처를남긴다(21). 방금물린상처는면봉으로타

액을채취하여가해자의DNA와비교할수있다(10). 물린

상처는물린직후보다2~3일후에더확실해질수있으므로

진찰과사진촬영을추가로시행하는것이좋다(10, 20). 

4.  치유단계

멍이사라지는데에는1주에서3주까지다양한시간이소

요된다. 치유 과정에 따른 색깔의 변화는 성별, 건강 상태,

복용중인약물, 원래피부색깔등여러요인들에따라달라

질수있다(22). 색깔에따라멍의경과시간을추정하는방

법들이 법의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다(23). 외상으로타박상을입은소아들에게서전향적

으로수집된자료는이방식과부합되지않았다(24, 25). 붉

은색, 푸른색, 보라색상처는 48시간이내의상처일가능성

이많지만, 이런색깔이7일이상경과된상처의30%에서도

관찰되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갈색, 초록색 상처가 7일 이상의 경

과시간과연관되었으나 48시간이내상처의 23%에서관찰

되었다. 관찰자간의신뢰도도낮았다. 체계적고찰을시도

하였으나 타박상의 경과시간을 임상적 평가로 정확히 결정

할수는없다는결론을내렸다(26).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박상의 위치, 크기, 색깔을 정확하

게 기록하는 것은 손상의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

요한정보로이용된다. 

5.  화 상

화상은 신체 학대의 6~20%를 차지한다(27). 화상은 다

른 손상들보다 더욱 계획적인 학대를 의미한다. 호주의 화

상센터에서507명의소아환자를조사한연구에따르면8%

가학대나방임에의한화상이며이들의사망률은비의도적

화상보다높았다고한다(28). 타박상과마찬가지로손상의

양상이화상의원인이나기전을시사해준다. 학대를시사하

는화상은다음과같은것들이다.

(1) 접촉화상

이것은석쇠나다리미와같은뜨거운물체에접촉하여생

기는 화상이다. 낙인처럼 물체의 경계가 확실하고 비교적

일정한 깊이를 갖는다. 반면 비의도적 화상은 반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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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에서멀리떨어지기때문에화상이얕고물체의일부분

만자국으로남게된다.

(2) 담뱃불화상

이는직경 8~10cm 정도의원형화상으로깊이가일정하

며딱딱하고올라간경계를갖고있다. 담뱃불화상은농가

진(impetigo)과 감별하기어려운데, 표층만침범하는농가

진에비해화상은 3도화상으로깊고통증이없다. 또한농

가진은항생제치료로깨끗이치유되는반면화상은치유가

늦고반흔을남긴다(29).

(3) 침수화상

침수 화상은 보통 엉덩이나 다리에서 볼 수 있으며 양쪽

다리에 스타킹 모양의 분포를 보인다. 정상 피부와 명확히

구분되는 일정한 깊이의 화상이다. 뜨거운 액체를 쏟았을

때생기는흐르거나튄자국이없다. 화상을입지않은부위,

즉 피부가두꺼운발바닥과무릎이나고관절부위처럼피부

가접혀서생기는정상부위가흔히관찰된다.

이 밖에도 외국에서는 전자레인지나 호신용 전기충격기

에의한화상도아동학대의형태로보고되었다(30, 31).

6.  골 절

골절은신체학대에서두번째로흔히관찰되는손상이다

(32). 학대의종류와골절의검사방법에따라 55%까지발

견된다(32, 33). 의도적손상을시사하는골절양상이있지

만 절대적으로 학대를 의미하는 골절 부위나 형태는 없다.

신체학대의많은경우는단일부위골절이며 두개골절, 긴

뼈 골절 등 학대에 의해서 발생하는 골절들이 다른 외상에

서도흔하다(32, 33).

7.  강제복용

강제 복용 또는 의도적 중독은 대리인에 의한 뮌하우젠

증후군과 중첩되는 아동 학대의 한 형태이다. 물, 소금, 후

추, 여러약물등다양한물질이사용된다(34~36). 강제로

다량의물을마시게하면저나트륨혈증에의한경련이나구

토, 혼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37). 보호자에 의한 복용

일수도있고잘못에대한체벌로물을마시게할수도있다.

보통 신체 학대의 징후가 동반되므로 주의깊게 찾아보아야

한다. 소금 중독은 6개월 미만의 아동에서 설명되지 않는

반복적고나트륨혈증으로나타난다. 주로어머니가우유에

소금을섞는다. 뮌하우젠증후군과동반되는경우설명되지

않는반복되는질환이동반될수있다. 혈중나트륨농도와

함께요중나트륨, 염소농도또한증가하지만신장과내분

비계검사는정상이다.

진단검사적 평가

진단검사적 평가는 손상의 병력과 신체검진의 소견에 따

라진행되며자주사용되는검사들을Table 1에요약하였다.

1.  혈액응고검사

진찰소견에서멍이나출혈이관찰되거나쉽게멍이든다

Table 1. Laboratory tests indicated by specific clinical circumstances.

Test Clinical Circumstances Abnormality of Interest

Complete blood count (hemoglobin) Suspected abdominal trauma Anemia
Complete blood count (platelets) Multiple bruises or petechiae Thrombocytopenia
Urinalysis Flank or abdominal trauma Hematuria
Electrolytes Malnutrition, failure to thrive, dehydration Low serum bicarbonate
Bedside glucose testing Altered mental status Very low or very high
Urine toxicology testing Strange behavior, altered mental status, or seizures Positive test for illicit drugs
Serum calcium and phosphorous Multiple fractures, unusual fractures, or fractures of Low values

varying ages
Creatine phosphokinase (CK) Multiple muscle injuries or extensive bruising High value
Cerebrospinal fluid analysis Altered mental status Xanthochromia, RB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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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병력이있으면일반혈액검사(CBC) 뿐 아니라말초혈액

도말검사, PT/aPTT를포함한혈액응고검사가필요하다. 

비정상말초도말검사를동반한빈혈이방임에따른영양

결핍에의해나타날수있다. 응고인자결핍, 심한간손상,

와파린이나 쿠마딘 중독과 같은 출혈성 질환이나 중증 손

상, 패혈증에 동반된 파종혈관내응고(DIC)가 있으면

PT/aPTT의 이상이 나타난다. DIC가 있으면 피브리노겐

수치와출혈시간, 트롬빈시간등의검사가유용하다.

2.  일반화학검사

혈액및소변의화학검사또한환자의내원양상에따라

시행한다. 혈청 ALT, AST는보통간손상을받은환자에서

증가되며 혈청 amylase, lipase는 췌장 손상시 증가한다.

이두가지손상은동시에발생할수도있다(38). 혈청전해

질과 삼투질 검사는 탈수 또는 강제로 물을 마시거나 익수

로 물을 마시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수분과다의 경우에 비

정상을 보일 수 있다(39). 혈청 칼슘, 인, 알칼리 인산분해

효소(ALP)가 정상인 경우에는 골절의 기저 질환으로 불완

전뼈형성, 구루병, 저인산뇨증등과같은뼈의질환을배제

할수있다.

3.  소변검사

소변 검사는 병력이나 진찰소견상 복부 손상이나 탈수,

급성 신부전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혈뇨는

복강이나비뇨생식기계손상에서흔히관찰된다.

횡문근융해증은광범위한근육손상으로생길수있으며

소변 dipstick 검사에서 heme 양성이나 현미경적 혈뇨가

없는경우에생각해볼수있다(40, 41). 횡문근융해증환자

는특징적으로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CK)가 증가한다(42,

43). 부작용으로핍뇨, 급성세뇨관괴사, 신부전등이나타

날수있다(40, 41). 이런환자에서조영제는신부전을유발

하거나악화시킬수있으므로피해야한다. 횡문근융해증의

치료는다량의수액공급과이뇨이다.

방사선 검사

진단검사와마찬가지로학대가의심되는아동에대한방

사선 검사도 나이, 내원 증상, 진찰 소견에 따라 시행된다.

손상이비의도적인경우에는방사선검사로뼈감소증, 골형

성이상 등의 다른 합당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한편, 손

상이의도적인경우에는방사선검사로손상의범위를확인

할수있다(44~46). 

1.  일반방사선검사

뼈의압통이나부기, 변형, 운동제한이있는모든부위에

전후, 측면 촬영처럼 서로 교차하는 방사선 사진을 찍도록

한다(44). 미국소아과학회 및 미국방사선학회는 아동학대

가의심되는 2세이하의환아에서전신의뼈를촬영하는골

격 평가(skeletal survey)를 권장한다(44). 골격 평가에 포

함되는 촬영은 Table 2와 같고 권장되는 상대적 적응증은

다음과같다:

1) 골절이있는12개월이하의모든환아

2) 중증또는광범위골절을가진모든환아

3) 하나이상의골절을진단받은병력이있는모든환아

4) 환아나 가족 중에 쉽게 부서지는 뼈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경우

2.  신경학적손상

(1) 두개내손상

소아는머리를심하게흔들리거나충격이가해지면중추

신경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들 손상을 발견하거나 합

Table 2. The standard skeletal survey (44)

Humerus, both (AP)
Forearm, both (AP)
Hand, both (AP)
Femur, both (AP)
Lower legs, both (AP)
Foot, both (AP)
Thorax (AP and lateral)
Pelvis with lower lumbar spine (AP)
Lumbar spine (lateral)
Cervical spine (lateral)
Skull (frontal and lateral)

AP: indicates anteroposterio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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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증의발생을평가하기위해CT나MRI 등을이용할수있

다(47, 48). 이런신경영상검사는우연에의한것이아닌머

리 손상을 가진 모든 소아에서, 또한 고의적 손상이 의심되

는 모든 6개월 이하의 유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49, 50).

한연구에의하면아동학대가의심되지만신경학적검사는

정상인 2세 미만의 소아들 중에서 늑골 골절, 다발성 골절,

안면부손상, 6개월미만등의위험인자가있으면신경영상

검사를 시행하였다(49). 그 결과 51명의 환아 중 19명

(37%)에서 신경학적 손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들 중

6개월 미만인 5명은 골격 평가만 시행했다면 진단을 놓칠

수도 있었다. 19명 중 14명에서는 안저검사를 시행하였지

만망막출혈을발견할수없었다고한다.

의도적머리손상을평가하기위한초기검사로는비조영

증강CT가선호된다(44). 급성출혈을진단하는데머리CT

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매우 높지만 일부 학대 아동에서 초

기 CT 검사에서는정상소견을보이고추적검사에서비로

소병변이관찰되는경우도있다(51, 52). 그렇더라도응급

머리CT는수술적처치가필요한모든손상을확인할수있

게해준다. CT는병변의경과시간을추정하는데에도유용

하다. 수상후 10일정도까지의신선한출혈은뇌실질보다

고음영(흰색)으로나타나고 2~4주지난병변은점차뇌실

질과 비슷한 음영으로 변하며 6주 정도가 지나면 뇌척수액

정도의음영으로관찰된다(53).

한편 MRI는 작은 출혈과 실질내 좌상, 전단(shearing)

손상등을관찰할수있어두개내손상을관찰하는데더우

월하다. 확산강조 영상은 기존의 CT나 MRI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뇌허혈을 발견할 수 있다(54). 그러나 중증 손상을

입은 경우 MRI 촬영이 어렵고 간혹 급성 지주막하 출혈이

나 경막하 출혈을 놓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상 직후보

다는3~7일후에시행한다(44).

(2) 두개및척추골절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두개 골절을 평가하는 데는 일반

방사선검사와 CT가사용된다. 두개둥근천장의골절은일

반 방사선 검사가 더 우월한 반면, 기저부 골절은 CT가 더

정확한평가가가능하다.

척추의압박골절과척추돌기골절은일반방사선검사에

서 잘 관찰된다. 그러나 복잡한 골절은 얇게 절단한 CT를

이용하여평가해야한다. 임상적으로척수나신경근손상과

연관된골절은MRI를이용하여평가해야한다(44).

3.  흉부손상

의도성과관계없이흉부둔상은폐좌상, 기흉, 늑골골절,

혈관및기관손상등을가져온다. 따라서학대의심아동의

흉부 방사선 검사는 비의도적 손상의 경우와 같다(55). 먼

저 가슴과 경추의 일반 방사선 촬영을 하고, 흉강내 손상이

의심되고환아가안정적이면조영증강CT를시행한다(44).

늑골골절의경우수상초기에는일반방사선촬영에서관

찰하기어려울수있으며10~14일정도지나서치유과정으

로 가골이 형성되면서 관찰될 수 있다(56). 핵의학 검사가

늑골골절의진단에도움을줄수있다(57).

외상성 식도천공과 그에 따른 농양은 일반 방사선 촬영

상 피하기종을 동반한 척추 앞쪽의 종창으로 관찰된다. 식

도 조영술은 천공 부위로 조영제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있으며, 경구조영 CT에서는조영제누출및농양뿐아

니라식도비후및식도외공기또는액체가관찰된다(58). 

학대로 인한 기흉 및 혈흉은 일반 방사선 촬영에서 흉강

내 공기 및 혈액으로 관찰된다. 유미흉(chylothorax)은 사

진상 한쪽(주로 왼쪽) 또는 양쪽의 흉막액 저류로 관찰된

다. 이는늑골골절과동반될수있으므로유미흉이의심되

면골격평가와함께자세한늑골촬영이필요하다. 

4.  복부손상

복부둔상은간, 비장, 췌장및장의손상을가져올수있

다. 학대아동은췌장손상과십이지장혈종의빈도가증가되

는데이들은임상적, 영상적평가만으로는발견하기어렵다.

외상의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학대 아동들은 늦게

내원하기 때문에 복강내 손상을 진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CBC, 전해질, 간 및 췌장 효소들이 초기에는 정상 소견을

보일수있다. 진찰소견도복막염때전통적으로나타나는

소견들보다는 복부 압통과 장음의 저하와 같은 비특이적인

소견을보일수있다(59).

초기평가로흔히사용되는일반방사선촬영에서복강내



대한의사협회지 241

특 집Diagnostic Evaluation of Physical Abuse in Children

액체, 장관 외부의 공기, 장마비, 척추만곡증 등이 관찰될

수 있으나 40% 정도의 환자에서만 발견된다(59). 흉부 손

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강내 손상이 의심되면서 환아가

안정적인경우에는 CT를추가로시행한다(25). 복부 CT는

중증 손상의 평가에 초기 검사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혈

관, 간, 비장, 췌장, 신장 등의 손상을 잘 관찰하기 위하여

정맥 조영제가 사용된다. 늑골, 척추, 골반 등 연관된 뼈의

손상도발견할수있다(44). 

결 론

병원에내원한아동의신체학대를인지하는것은중요한

문제이나그동안과소평가되어왔다. 의심되는아동을접할

기회가 있는 의사들은 주의깊은 병력 청취와 신체검진 및

적절한 검사를 통하여 고의적 손상을 감별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위해아동학대를인지하는데도움이되는병력과

신체검진, 임상양상을기술하고도움이되는진단검사및

방사선 검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의사는 학대가 의

심되면신고할의무가있으며필요한정보를기록하여야한

다. 비록 병력이 잘못되고 진찰 소견이 애매할 수 있지만,

학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동 개인의 신체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의사와의 면담은 지속되는

학대를 멈출 수 있는 기회이며 내원 사유와 관계없이 신체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많은 아동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줄수있음을염두에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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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국내 아동학대는 가정내 문제라 쉽게 은폐되고 신고율이 낮을 뿐 아니라, 의사들 또한 관심이 부족하여 진단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비율이 낮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해 다시 한번 의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진단율을 높이
는 데 도움을 줄 논문이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의 진단과 평가에 대해 매우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의해 신체
손상을 받은 아동에 대한 문진, 신체 검진, 임상 양상 등은 일반 외상을 입은 환자와 상당히 다른데, 본 논문에서는 진료
현장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병력 청취를 포함한 문진에 대해 강조하고 임상 경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본 논
문을 읽고 신체 손상을 받은 아동을 대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진단율도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소아과, 외과, 정형외
과, 신경외과 의사들은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아쉬운 점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사진 자료 혹은 사례 제시가
포함되지않았다는점이다.

[정리:편집위원회]


